대체육 시장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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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부터 산업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재앙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하여 지구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탄소발생중립에 목표를 두고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 식품산업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의 감소, 음식물 쓰레기 발생저감,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소비감소를 위한 대체식품의 개발이 있다. 
영국 옥스포드대학의 Poore와 Nemecek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지구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26%가 식품의 생산으로 발생하고, 이 중 58%가 동물성 식품이 기여한다고 한다. 따라서 육식소비를 채식소비로 바꾼다면 탄소 발자국 저감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에서 정한 식품별 지구온난화지수(Global Warming Potential: GWP)를 살펴보면 과일류는 0.3~2.56, 채소류는 0.18~3.15, 곡류 및 견과류는 0.44~2.66으로 낮은 반면, 유제품과 어류 및 육류의 경우 1.39~28.73으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Alternative meat) 생산기술은 온실가스배출량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분야로 많은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식물성 대체육’은 인류가 기술개발에 따른 새로운 식품의 형태이므로 이에 대한 용어의 법적 정의에 대한 국가별 법적,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 
[bookmark: _GoBack]미 농무성(USDA)에서는 ‘육(meat)’의 정의를 도축한 사체에서 피를 제거한 살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식물성단백질이나 세포배양육을 ‘대체육’ 또는 ‘육’으로 표기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용이 연방법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51개 주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다. 어느 주에서는 USDA 법에 정해진 대로 ‘육’ 또는 ‘고기’란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으며, 또 다른 주에서는 ‘대체육’ 또는 ‘식물성고기’ 등의 표현은 소비자가 이를 전통적인 고기 또는 육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결하고 있어 혼돈스러운 상태에 있다. 
유럽은 이에 대하여 엄격한 반면, 중국과 일본은 비교적 법적으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은 소비자 오인∙혼동의 우려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를 제품명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대체육, 식물성 고기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따라서 축산업계에서 대체육 또는 식물성고기가 축산업의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여 사용을 반대하고 심지어 ‘가짜 고기’라고 폄하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식물성 크림, 모조 치즈’ 등 법적으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다. 
우리나라도 32번째 UN이 인정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국력이 강해졌으며, 이와 더불어 소비자 인식 수준도 높게 향상되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소비자는 일반 고기와 식물성고기 또는 대체육을 오인 혼동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에너지 소비를 막고 건전한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